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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

2017.03.31 (금)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『사외이

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』를 공시합니다.

1. 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사항

--- 다 음 ---
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

구 분 성 명 직 위 임 기

이사회의장 민정기 대표이사 2017.03.31~2018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

선임사외이사 류승헌 사외이사 2017.03.31 ~ 2017.12.31

원만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선임. 끝.

3. 선임일 : 2017년 3월 31일(금)


